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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3항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

담배 위해성 및 담배업계 

저해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정부관계자 및 공무원과의 

이해충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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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PERSONAL

PRIVATESTATE-OWNED

국가 소유의 담배업계의 경우, 

기타 담배업계와 동일하게 취급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

※세계이행률 : 해당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 당사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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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CTC 제5조3항 및 가이드라인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으로부터    
정책을 보호하라!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전략

Interference 
by the Tobacco Industry

로비활동을 통한 정책 입안 저지 

미국 담배업계, 로비활동에 

연 246억 원 지출
($ 2,200만)

법적 제소를 통한
정책 시행 지연 및 방해

다국적 담배회사, 우루과이 규격화

무(無)광고포장 제동을 위한 소송에 

최소 약 78 억 원 지출
 ($ 700백만)

위장단체(Front Group)를
이용한 반대여론 조성

호주 담배업계, 규격화 무(無)광고포장 

도입 저지 위해 위장단체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 AAR)를 조직하여

 ($ 5백만)

약 56 억 원 후원

정책의 예측 효과 및 관련 분야
연구 결과 오도

영국 담배업계, 경제분야 정책연구소

(The Adam Smith Institute 등)에

약 6,400 만 원 후원
(￡ 4만 4,000)

미국 담배업계, 흡연의 선택권 및 책임이  

청소년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흡연예방 캠페인에

연 23 억 원 지출
($ 210만)

소위 사회공헌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한 마케팅

2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전략 

※ 출처 

-    Tobacco Tactics.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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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정책 

이달의 정책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의 금연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여 담배규제 분야의 최신 

경향을 알아봅니다.

싱가포르에서 담배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들은 이달부터 물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등 신종담배를 수입, 도매 및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조치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무연시가, 전자담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니코틴 포함 모든 액상에 대한 금지 조치에 이어 

신종담배에 대해 두 번째로 시행된 조치이다. 이는 2014년 11월에 

도입되었으며,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가 사업을 조정하고 기존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지정한 올해 7월 말까지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신종담배 및 

물담배를 수입, 도매 및 판매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10,000싱가포르달러(약 81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과 최대 

20,000싱가포르달러(약 1,622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아일랜드, 
미성년자에의 담배판매 규제 강화

아일랜드 보건부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부는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즉각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소매점과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등 강화된 처벌로 판매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절차가 실시되며, 공청 기간이 종료된 후 벌금 및 최소 영업정지 

기간 등 구체적 규제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부는 현재 

허가 및 등록된 장소에 한해서 가능한 담배 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하여 영업 규제 범위를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보건부 대변인은 “‘2025년 담배 없는 사회(Tobacco-free societ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의 담배제품에의 노출과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해당 조치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싱가포르,
물담배 및 코담배 등 신종담배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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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및 규격화 무(無)광고포장 실시

헝가리가 이달부터 담뱃갑 포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담배제조업체는 이달 20일부터 

궐련 제품 앞면과 뒷면에 65% 크기의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며, 종전의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뱃갑(앞면 30%, 뒷면 40%) 재고는 내년 5월 20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이달 20일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을 기점으로, 2019년 5월 20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궐련 및 말아피는 담배(roll-your-own)에 규격화 무(無)광고포장(plain 

packaging)이 적용됨에 따라 규정된 색상과 서체로 브랜드 이름만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치는 유럽연합(EU)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을 이행하는 

조치로써, 이달 16일 헝가리 정부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다.

세네갈,
공공장소 흡연 및 학교 주변 담배판매 금지

세네갈 대통령 마키 살(Macky Sall)이 공공장소 흡연금지, 담뱃갑 경고문구,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 제한 등을 담은 담배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2년 전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호텔 및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교육기관 인근 200m 

이내 담배판매, 담배제품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었으며, 담뱃갑에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세네갈 금연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담배 소비로 인해 세네갈의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리게 되었다며, 해당 법안의 시행을 적극 지지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담배업계에 6개월, 호텔 및 음식점 소유주에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담뱃세 인상 및 신종담배 세금 부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州)가 2009년 말 이후 7년 만에 궐련 한 갑당 담뱃세를 1달러 

인상하여, 미국 내에서 담뱃세가 열 번째로 높은 주가 되었다. 이로써 한 갑당 1.6달러(약 

1,760원)였던 담뱃세가 이달부터 2.6달러(약 2,860원)가 되었으며, 주 정부 및 연방정부 

소비세 등 모든 담뱃세를 포함하여 한 갑당 소매가격이 약 8.27달러(약 9,1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0월부터는 전자담배에 40%의 도매세금이 부과되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시가(cigar) 및 시가릴로(cigarillo)를 제외한 각종 

신종담배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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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연구

이달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발간된 담배규제 분야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 추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담배 소매점 근접도와 
금연 및 재흡연의 관계에 관한 연구

Pulakka, A., Halonen, JI., Kawachi, I., et al. (2016). Association Between 
Distance from Home to Tobacco Outlet and Smoking Cessation and 
Relapse. JAMA Intern Med. doi:10.1001/jamainternmed.2016.4535.

담배 판매점과의 접근성이 감소되면 금연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에 관한 종단적 연구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배 판매점과 주거지의 근접도 변화가 흡연 행태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8년과 2012년 시행된 핀란드 

공공부문조사(Finnish Public Sector study)와 2003년과 2012년 시행된 

보건 및 사회지지조사(Health and Social Support study)에서 주거지 

주소, 담배 판매점 주소 및 흡연상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주거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담배 판매점까지의 도보거리의 변화가 

흡연자의 금연과 과거 흡연자의 재흡연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체 간 분석(between-individual analysis)에 로지스틱 

회귀, 교차설계분석(case-crossover design analysis)에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흡연자 혹은 과거 흡연자 

총 20,729명으로, 기반 조사(baseline) 및 추적조사(follow-up)에서 

자가보고 방식으로 현재 흡연 혹은 과거 흡연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기반조사 시 흡연자였던 경우, 주거지에서부터 가장 근접한 담배 

판매점까지의 거리가 500m 증가하는 것은 개체 간 분석에서 금연 

확률을 16% 높였고(pooled OR=1.16, 95% CI=1.05-1.28), 개체 내 

분석(within-individual analysis)에서 57%(pooled OR=1.57, 95% 

CI=1.32-1.86) 높였다. 반면, 가장 근접한 담배 판매점까지의 거리 

증가는 과거 흡연자의 재흡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주거지와 담배 판매점까지의 접근성 감소가 

흡연자의 금연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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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가 세계 국가들의 담배광고금지 이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Hiilamo, H., & Glantz, S. (2016). FCTC followed by accelerated implementation of tobacco advertising 
bans. Tobacco Control, tobaccocontrol-2016. doi:10.1136/tobaccocontrol-2016-053007

본 연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이 각 국가의 담배광고 규제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WHO에서 수행한 2015년 세계흡연실태조사(Global Tobacco Epidemic)의 데이터와 

국제 담배자료 센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FCTC 비준국과 비비준국의 5가지 영역, 

즉 TV 및 라디오, 인쇄물, 옥외, 담배 판매점, 후원에 대한 광고규제 채택 여부(1997년, 2014년)를 

조사하였다. 또한, FCTC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비준국이 비준 이후 몇 년 후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FCTC가 2005년 발효된 이후 직ㆍ간접인 담배 광고에 

대한 전면 규제 비율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저소득국가의 이행 개선 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CTC 비준 이후 TV 및 

라디오(비준 후 1.27년), 옥외(비준 후 1.21년), 인쇄물(비준 후 1.16년)에 대한 규제 채택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TV 및 라디오 광고 규제는 국가의 소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FCTC 비준 이후 광고 규제 이행에 있어 큰 성과를 나타내었지만, 

여전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세계의 FCTC 이행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소득 국가의 적극적 광고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인에서 흡연과 우울 증상의 연관성

성한나, 김종성. (2016). 한국인에서 흡연과 우울 증상의 연관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3(2), 57-66.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흡연 행태와 우울 증상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2010-

2012년) 결과를 이용하여 흡연 상태를 비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으로 나눠 우울증 및 우울 증상 

여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17,871명(남자 7,571명, 여자 10,300명)이었으며, 우울 증상의 여부, 우울 진단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우울 

증상이 많고(남성 : OR=1.11, 여성 : OR=1.64), 과거 흡연자보다 현재 흡연자가 우울 증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 OR=1.05, 여성 : OR=1.89). 결론적으로, 남녀 모두 흡연자에서 우울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서 그 연관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흡연자의 우울 증상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우울 증상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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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세계 각국이 담뱃세 인상, 금연구역 지정, 담뱃갑 포장 규제 등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담배업계다. 그들은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세워진 다양한 전략으로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규제 정책을 담배업계의 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전략

이달의 이슈에서는 담배규제 

분야 주요 이슈를 선정, 국내외 

동향과 정책 현안을 다룹니다. 

담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국외 사례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국내 금연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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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전략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담배업계가 각국 정부의 담배사용 폐해 근절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을 수년간 써 왔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전문에서도 협약 당사국들에게 담배규제 노력을 

저해하거나 전복시키려는 담배업계의 활동에 주의하고 담배규제 추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담배업계의 행태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협약 제5조3항은 담배규제와 

관련된 공공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서 협약 당사국이 자국 법에 따라 해당 정책을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 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이 정식 발효된 

지 3년 후인 2008년 WHO FCTC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담배업계의 상업 및 기타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관련 공공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제5조3항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5.3 of the WHO FCTC)은 

담배업계의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정책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은 담배규제 관련 공공보건 정책에 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에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먼저, 협약 제5조3항 

이행 가이드라인은 해당 조항의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 원칙에서는 담배라는 건강 폐해 요인을 공급하는 담배업계의 이익과 공공보건 정책의 이익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의 추진과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원칙 1.  담배업계의 이익과 공공보건 정책의 이익 간에는 근본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원칙 2. 당사국은 담배업계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를 상대할 경우 책임 있고 투명해야 한다. 

원칙 3. 당사국은 담배업계와 담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운영 및 활동을 하는 자에게 책임 및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원칙 4. 담배업계의 제품은 치명적이므로 담배업계의 설립 또는 운영상에 어떠한 특혜도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s)

4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8가지 세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정부부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필요하고 불투명한 

교류 금지, 담배업계의 이미지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공헌활동 규제 및 담배업계에의 특혜 제공 금지 

등 인식 개선부터 업계에의 직접적 제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조치까지 상세히 나열되어 있어 협약 당사국이 국내법 또는 행정 조치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1.  담배제품의 중독성 및 위해성과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을 저해하는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2.  담배업계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조치를 수립하고 상호교류 시 투명성 확보

3.  담배업계와의 파트너십, 비구속력 또는 비강제성 협정 체결 거부

4.  정부 관리자 및 공무원과의 이해충돌 방지

5.  담배업계가 제공한 정보의 투명성 및 정확성 요구

6.      담배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 표현되는 활동의 비정상화 및 가능하다면 이를 규제.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표현되는 활동도 포함

7.  담배업계에게 특혜 미제공

8.  국가 소유의 담배업계를 모든 기타 담배업계와 동일하게 취급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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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FCTC 제5조3항의 세계이행현황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년마다 실시되는 

FCTC 이행보고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169개 당사국 

가운데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의 비율이 29.0%에서 59.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담배업계의 담배규제 정책 저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응답한 당사국이 총 100개국으로 전차 보고 대비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 

문항 3.1.2.1.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이익으로부터 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하고 있는가?

보고년도 보고서 제출 국가 수(A) “예”라고 응답한 국가 수(B) 해당 조항 이행률(B/A)

2010 169 49 29.0%

2012 169 81 47.9%

2014 169 100 59.2%

※ 출처 :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담배업계의 국가 금연정책 저해 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는 세계 각국이 공공보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담배규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규모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에 투입하고 있다.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활동은 

대표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전략으로 설명되고 있다.

로비활동을 통한 정책 입안 저지

담배업계는 담배규제 관련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및 입법절차에 개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책 결정 관련 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담배산업에 유리한 보고서 또는 선물·향응을 제공하는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단순히 정책이 담배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인사와 강력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별 매출에 로비활동이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산업은 방위산업과 의료·제약산업에 뒤이어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산업으로 꼽혔으며, 미국 담배업계가 2014년에 로비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약 2,200만 달러(약 2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채택된 유럽연합(EU)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2014/40/EU))은 EU 

역사상 가장 많은 로비 대상이 된 법으로 거론될 만큼 입법 절차 과정에서 담배업계의 

로비 활동이 활발했다. 대표적으로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hilip Morris)는 

해당 법안의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160명 이상의 로비스트를 

고용했으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1/3 이상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에서 애초에 포함됐던 규격화 

무(無)광고포장(plain packaging)1) 과 판매점 담배진열 금지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법안의 전반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입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규제 수준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1)    담배 제품 포장에 정해진 색깔과 글꼴로 브랜드 이름만을 표기하고 그 외 로고, 색상, 상표,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제 조치. 자세한 내용은 2016년 금연이슈리포트 5월호(Vol.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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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에 따른 EU 담배규제법(2014/40/EU) 내용 변화

공공보건(Public Health)

0.0 0.2 0.4 0.6 0.8 1.0

공청 의견 수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입법 제안

최종 입법

담배업계(Tobacco Industry)

※ 출처 : Costa, Hélia, et al. (2014).

위장단체(Front Group)를 이용한 반대여론 조성

담배업계가 흡연을 옹호하고 담배규제 정책에 반하는 논리를 직접 발언할 경우에는 미디어나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업계는 제3의 조직, 일명 위장단체(Front Group)를 

앞세운다. 위장단체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입장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담배업계의 후원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담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말한다. 2011년 4월 호주 정부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도입 

법안이 완성된 후, 담배업계는 해당 법안이 당해 11월 상원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그중 대표적으로 사용된 전략이 바로 위장단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AAR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반대 잡지 광고

정책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규격화 무광고포장 도입이 소매점 내 담배판매 소요 시간을 늘릴 것이라 오도함

 ※ 출처 : Carter, Owen BJ, et al. (2011).

호주 담배회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호주소매상연합(Australian Retailer Association, ARA)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이하 AAR)’를 조직했다. AAR은 담배업계와 연계된 

사실을 숨기고 규격화 무광고포장이 도입된 후 소매상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정책 반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이후 일부 유출된 내부문건에 의해 AAR이 담배업계로부터 약 5백만 달러(약 

56억 원)의 재정 후원을 받은 담배업계의 위장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후 AAR은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내부문건에서 밝혀진 담배회사의 AAR 후원 금액

담배회사명 후원금액

호주임페리얼토바코(Imperial Tobacco Australia) 1,080,860 달러(약 11억 9,565만 원)

브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 2,200,000 달러(약 24억 3,364만 원)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2,161 ,720 달러(약 23억 9,129만 원)

※ 출처 : Tobacco Tactics.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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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한 마케팅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익사업,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 구성원의 복지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TV, 라디오, 

인쇄물 등을 이용한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배업계는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담배업계는 이른바 CSR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WHO가 담배업계의 CSR을 “내재적 모순(inherent contradiction)”이라고 

지칭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활동의 문제점은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시킴으로써 담배나 담배회사에 대한 거부감 및 비판적 인식을 감소시켜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을 흡연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5개 담배회사가 2013년 한 해에만 약 210만 달러(약 23억 원)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진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은 담배업계가 펼치는 대표적인 CSR로 

꼽힌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흡연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흡연의 

폐해에 대한 책임이 담배회사가 아닌 흡연 행위의 선택권을 가진 청소년 본인과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고도의 전략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hilip Morris)의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정책의 예측 효과 및 관련 분야 연구 결과 오도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은 모든 만성질환의 핵심 위험인자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는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부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흡연 이외에 더 위험한 건강 

위해요인이 존재함을 강조하ㅍ면서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특히, 담배업계는 간접흡연과 흡연의 유해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부인해왔으며, 

왼쪽은 10-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각해보고, 흡연하지 마세요. (Think. Don’t smoke.)”라는 슬로건 사용, 오른쪽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화하세요. 자녀들이 들을 것입니다. (Talk. They’ll listen.)”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여 흡연의 선택권과 폐해에 대한 책임이 청소년 본인과 그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함.  

 ※ 출처 :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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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연구조직을 구성해 각종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다른 요인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에 의해 담배업계 역시 자체적으로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대대적인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위험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담배업계는 국가 담배규제 정책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을 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2011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 개정안에 

대해 대표적인 경제분야 정책연구소인 아담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는 소매상들에게 

수천 파운드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담배업계가 아담스미스연구소 및 

경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에 약 4만 4,000파운드(약 6,4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미디어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해당 연구소들은 담배규제 정책을 자유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는 

논리로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덧붙여, 호주가 규격화 무광고포장 정책을 도입할 당시 

필립모리스는 담배제품 불법거래가 154%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한 회계회사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방법론은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등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오히려 정책 도입 후 불법 담배제품 판매율이 2.2%(2012년)에서 

0.6%(2013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제소를 통한 정책 시행 지연 및 방해

담배회사는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2011년 규격화 무광고포장이 호주 상원의회를 통과한 후, 담배업계는 호주 

정부가 자사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호주 헌법과 

초국경 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 2011년,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 4개 사(社)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제기

-  2012년 8월, 호주 고등법원(Australia’s High Court)에서 호주 정부가 담배 브랜드 로고를 통해 얻는 

이득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됨

• 2011년, 필립모리스 아시아가 호주-홍콩 양자 협정(Australia-Hong Kong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위반 소송 제기 

-  2015년 12월, 중재재판소(Arbitration Court)에서 심리 관할권이 없음을 결정

호주 담배업계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저해를 위한 법적 대응

 

 
 
 
 
 
 
 
 
 

또한, 최근의 다국적 담배회사와 우루과이 정부의 소송은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 담배업계가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2010년 필립 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의 규격화 무광고포장 

법안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 ISD)’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우루과이 정부의 담배규제 법률이 정당하며, 필립모리스에 우루과이 

정부가 법적 대응에 지출한 비용 700만 달러(약 7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는 

담배회사의 패소로 끝이 났지만, 우루과이 정부의 소송 비용 규모 및 필립모리스가 우루과이 정부보다 

더 많은 법률회사(각각 3개, 1개)를 고용한 점을 고려하면 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해당 배상액 이상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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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각 

국가의 정책 문화 및 환경에 맞게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담배업계와 

정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교류가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모두 대중에게 공개토록 

조치하는 국가들이 있다. 호주의 경우, 보건부와 담배업계가 관련 규제 또는 

정책과 관련하여 교류한 모든 내용이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호주는 보건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부처가 로비스트의 활동에 대하여 

투명하게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로비스트는 정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합법적 활동이 가능하며, 로비에 관한 행동강령(Lobbying 

Code of Conduct)에 따라 정부 관계자가 로비스트와 교류한 모든 사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해당 행동강령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하여 공개하고, 최대한 이를 배제하는 노력을 취해야 하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남용 또는 내부정보 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역시 담배업계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교류를 할 경우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11년에 발표된 

담배규제계획(Healthy Lives, Healthy People: A tobacco control plan for 

England)에서는 정부부처와 담배업계 간에 이루어진 정책 관련 회의내용 전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이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담배업계와의 

교류를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담배업계 또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대와 

교류할 경우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여 보건부뿐만 아니라 담배규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관계자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한 바 있다. 이 지침에는 해외 파견공무원들이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으로부터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기피해야 하는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담배 또는 담배 관련 제품의 판매나 판촉 관련 행사 관여, 담배업계에의 투자 

권장, 담배업계로부터 직·간접적 재정 지원 수락, 담배업계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프로젝트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FCTC 제5조3항의 내용을 

직접 국내법 또는 정책에 언급하여 이행을 촉진하는 사례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18명의 정부부처 장관 및 기관장으로 이루어진 WHO FCTC 이행 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WHO FCTC Implementation, CONICQ)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부 장관이 FCTC 제5조3항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활동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수행되도록 하는 윤리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에는 

정부대표가 담배업계와 접촉할 시 준수되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담배업계와의 교류는 공청회의 형식을 따라야 하며 담배업계와 접촉하는 

정부대표는 관련 내용 및 참석자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공무원 1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또한 WHO FCTC 이행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담배업계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담배업계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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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며 참석비용을 정부에서 일체 

부담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멕시코 보건부 역시 담배업계와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및 교류에 

대하여 협약 제5조3항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국법 하에 보장되어 있는 

정보에의 권리(right to information)에 따라 누구나 연방정부에게 담배업계와 정부부처간의 교류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담배업계와 공무원의 교류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보건부와 공무원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에서 담배업계 저해 활동으로부터 관료제 

보호에 관한 공동 각서(Joint Memorandum Circular on Protection of the Bureaucracy against 

Tobacco Industry Interference)를 발표하였으며 담배업계의 이익으로부터 공공보건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태국 보건부 역시 부처 공무원이 담배규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의 과정에서 담배업계 및 관련 인물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배업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있는 조직까지 담배규제 관련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공무원이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담배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담배업계가 정책 또는 사업 

관련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단체로 해석이 되어 협약 제5조3항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방한한 FCTC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전문가 집단은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치하하면서 향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담배규제 추진을 위해 협약 제5조3항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담배규제 정책,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

담배업계가 국가의 금연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지연시키며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쇄신 노력에 적지 않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존속시키기 위함이다. 경제적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제제를 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도한 

규제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비추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건강이고, 우리가 규제하려는 대상은 공공보건 제1의 위험요소로 꼽히는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담배업계이다.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수적이고 당연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실효성 있는 담배규제 정책의 시행이며, 이를 위해서는 담배업계의 전략적인 저해 활동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담배업계의 저해 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인적 및 재정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합법적 영업행위라고 

주장하는 담배업계의 다양한 활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고 보다 엄중한 잣대를 대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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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지표 

이달의 지표에서는 담배 

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 

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 

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 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흡연 시작 연령
Average age of smoking initiation

지표의 개요 및 의의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 시기라는 점에서 담배에 포함된 독성물질로 인한 

유해성이 성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성인이 될 때까지 흡연을 지속할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흡연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연령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고도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이 된 후 금연 성공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보건 측면에서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이른 시기에 흡연에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흡연 시작 연령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용어 및 지표 정의

흡연 시작 연령은 조사방법론에 따라 처음 흡연을 경험한 시기 혹은 정기적 

(최소 하루 1회 등) 흡연을 시작한 시기로 정의된다. 각 조사의 표본구성에 

따라 청소년 또는 성인으로 대상이 상이하며, 흡연자 혹은 평생 흡연(경험)자를 

기준으로 흡연 시작 연령을 물어본 후 조사 대상의 평균치로 산출한다. 

국내·외 최신동향

 ┃세계의 흡연 시작 연령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을 대상으로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을 조사한 캐나다      

(6-12학년 대상)와 호주(14-24세 대상)의 경우, 각각 13.6세, 15.9세로 나타났으며 

2.3세 정도 차이를 보였다. 

※출처 : Government of Canada. (2014).*6-12학년 대상, 처음 흡연 경험 기준 *14-24세 대상, 처음 흡연 경험 기준

캐나다 흡연 시작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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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IHW. (2014).

호주 흡연 시작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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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연령을 조사한 유럽(최소 주 1회)과 뉴질랜드(최소 하루 1회)는 각각 17.6세, 

17.7세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성인담배사용조사(Global Adult Tobacco Survey)의 경우 22개국을 

대상으로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을 산출하였는데, 해당 국가들 역시 모두 20세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3개 국가(아르헨티나, 인도, 카타르)를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의 경우 ’98년(14.2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어 

해당 연령대에 대한 국가적 정책 효과가 반영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출처 : CDC Foundation. (2015).

세계성인흡연조사(GATS) 실시 국가 흡연 시작 연령(2013년)

국가 남성 여성 국가 남성 여성

1 중국 19.5 - 12 말레이시아 17.2 -

2 베트남 19.1 - 13 브라질 17.1 17.3

3 나이지리아 18.3 - 14 이집트 17.1 -

4 인도 18.3 17.2 15 우크라이나 16.9 18.4

5 카타르 18.1 18.0 16 루마니아 16.7 18.0

6 인도네시아 17.6 - 17 터키 16.7 17.9

7 태국 17.6 18.4 18 파나마 16.7 17.4

8 폴란드 17.6 18.0 19 러시아 16.6 17.1

9 필리핀 17.6 19.2 20 멕시코 16.5 17.1

10 그리스 17.5 18.1 21 아르헨티나 16.5 16.1

11 방글라데시 17.4 - 22 우루과이 16.3 16.7

※출처 : EU. (2015).*15세 이상 대상, 정기 흡연(최소 주 1회) 시작 기준 *20세 이상 대상, 매일(최소 하루 1회) 흡연 시작 기준

유럽 흡연 시작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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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istry of Health. (2014). 

뉴질랜드 흡연 시작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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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4).*14-24세 대상, 처음 흡연 경험 기준

호주 흡연 시작 연령 추이

전체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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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998년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남성 14.2 14.3 14.5 14.8 14.9 15.6 16.0

여성 14.2 14.2 14.2 14.4 14.8 15.1 15.7

*20-34세 대상, 매일 흡연 시작 기준(해당 표본 수 부족으로 일부 산출 불가)

*2008-2013년 데이터 중 최근 데이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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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흡연 시작 연령

우리나라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시작 연령을 

조사하고 있으며, 평생 흡연경험자와 매일 흡연자를 기준으로 흡연 시작 연령을 산출하고 있다.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2.7세로 호주와 캐나다에 비해 낮으며, 매일 흡연 시작 연령도 13.6세로 유럽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최근 4년 간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호기심으로 인한 흡연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뿐 아니라,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담배에 접근하도록 하는 요인 및 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처음 흡연 경험 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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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2015). *흡연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연령의 평균

성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성 11.8 12.0 12.5 12.6 12.7 12.7 12.8 12.6 12.6 12.6 12.7

여성 12.1 12.3 12.5 12.7 12.8 12.7 12.8 12.6 12.6 12.8 12.8

매일 흡연 시작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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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2015). *최근 30일 동안 매일(최소 하루 한 개비) 흡연한 중·고등학생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의 평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성 14.1 14.0 14.1 14.1 14.0 14.0 13.8 13.6 13.5 13.7 13.7

여성 14.1 14.0 14.0 14.0 14.1 13.9 13.9 13.4 13.6 13.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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